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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Q&A 자료

1.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상호 동등성 인정협정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 한국 또는 미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협정의 조건에 부합되면, 상대국에서 ‘유기(Organic)’등으로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국에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미국에서 「국가유기프로그램(NOP)」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유기가공식품은 

상대국 규정에 따른 인증을 추가적으로 받지 않고 ‘유기(Organic)’

등으로 표시하여 수출(판매)할 수 있습니다.

2. 동등성인정 협정은 언제 발효되나요?

❍ 한․미 유기가공식품 상호동등성 인정협정은 2014년 6월30일에 

양국정부가 서명하였으며, 2014년 7월1일부터 발효됩니다.

3. 동등성인정의 범위는?

❍ 한․미 양국의 규정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식품으로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공식품의 범위는 한국 식품공전의 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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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식품 정의(식품공전 1.2.29) : “가공식품”이라 함은 식품원료(농·임·축·
수산물 등)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거나, 그 원형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형(분쇄, 절단 등) 시키거나 이와 같이 변형시킨 것을
서로 혼합 또는 이 혼합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여 제조․
가공․포장한 식품을 말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농․임․축․수산물을 단순히 자르
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소금에 절이거나 숙성하거나 가열(살균의 목적
또는 성분의 현격한 변화를 유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등의 처리과정 중
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없고 식품의 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단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 또한, 지역범위는 한국과 미국에서 최종 제조된 식품에 한정되지만,

제3국에서 생산된 원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금번 한미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범위는 농산물 또는 축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유기가공식품으로 수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

가공식품은 동등성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4. 동등성 인정협정에 따라 한국 인증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가요?

❍ 한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 항생제를 사용한 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미국 

시장에서 유기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 미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

검사와 후속 조치사항은 미국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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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미국 인증제품이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서는 어떠한 요구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나요?

❍ 미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한정됩니다.

❍ 항생제(테트라시클린, 스트렙토마이신)를 사용한 사과․배를 원료로

사용한 유기가공식품은 한국으로 수출 될 수 없습니다.

❍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에 대한 농약, GMO 등 금지물질의 잔류검사

및 후속 조치사항은 한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6.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인증품을 수출하는 경우 상대국가의 유기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나요?

❍ 동등성 협정에 따라 수출하는 인증품은 자국의 인증로고 또는 

상대국의 인증로고를 선택하여 사용하거나, 양국 로고를 함께 사용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인증로고 미국 인증로고

❍ 상대국에 수출한 인증품의 유기표시 방법은 수입국의 유기표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유기표시 규정 : 한국 ∥ 미국

http://www.ams.usda.gov/AMSv1.0/ams.fetchTemplateData.do?&template=TemplateC&navID=NationalOrganicProgram&leftNav=NationalOrganicProgram&page=NOPOrganicSeal&description=The%20Organic%20Seal&acct=nopgeninfo
http://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logo.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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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내용을 위반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 감독기관(NAQS, NOP)이 인증사업자 또는 인증기관의 중대한

위반사항을 확인하게 되면 위반사실을 상대국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인증품 또는 인증사업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등 

필요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GMO 관련하여 동등성인정 제품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 양국 모두 현행 인증기준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제조 및 취급

과정에서 GMO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 GMO의 잔류검사 및 검출 시의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국의 경우 :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 인증품의 시료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잔류검사에서 GMO가 검출된 제품은 유기표시를
삭제하도록 명하고, 유기표시가 없는 식품은 일반 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GMO 표시기준을 적용 받습니다.

9. 동등성인정 협정에 따라 수입되는 제품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

한 가요?

❍ 수입되는 제품에는 매 선적 시 마다 수입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합

니다. 수입증명서는 해당 제품이 동등성인정 협정의 조건을 충족

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 수입증명서 서식 :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 미국으로 수입되는 제품

http://www.enviagro.go.kr/portal/content/html/import/pdf/Import_Certificate(USA).pdf
http://www.ams.usda.gov/AMSv1.0/getfile?dDocName=STELPRDC5098482


『유기가공식품 동등성인정 Q&A』

- 5 -

10. 수입증명서는 누가 발급하나요?

❍ 미국에 수입되는 한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한국 인증기관이 발급

하고, 한국에 수입되는 미국 인증제품의 증명서는 미국 인증기관이

발급합니다. 유기사업자가 인증기관에 수입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인증기관은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아 수입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11. 수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한국 인증기관의 목록은 어디

에서 확인가능한가요?

❍ 한국 인증기관의 목록은 www.enviagro.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enviagro.go.kr/portal/main/main.do



